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6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5억 8천만원 대비 14.0%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9,919 579,919 661,197 481,278 81,278 267.5% 14.0%

경상적
세 외
수 입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20,479 0 0 0% 0%

임시적
세 외
수 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9,440 159,440 159,440 0 0 0% 0%

위약금 0 0 58,998 58,998 58,998 100% 100%

지 방
교부세 특별교부세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보 전
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2,280 22,280 22,280 100% 1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세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0 0 81,278 81,278 81,278

위 약 금
(자치경찰지원과)

0 0 58,998 58,998 58,998

국 고 보 조 금
사 용 잔 액
(자치경찰총괄과)

0 0 21,011 21,011 21,011

국 고 보 조 금
사 용 잔 액
(자치경찰협력과)

0 0 1,269 1,269 1,269



2.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71억 9백

만원으로 기정 예산 273억 1천 1백만원 대비 0.7%(2억2백만원) 감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911,340 27,311,340 27,108,781 197,441 Δ202,559 0.7% Δ0.7%

행
정
관
리

소   계 26,911,340 26,911,340 26,708,781 Δ202,559 Δ202,559 Δ0.8% Δ0.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287,098 0 0 0% 0%

재무활동 0 0 35,421 35,421 35,421 100% 100%

사 업 비 26,624,242 26,624,242 26,386,262 Δ237,980 Δ237,980 Δ0.9% Δ0.9%

교  부  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9,211 259,211 56,652 Δ202,559 Δ202,559 Δ78.1% Δ78.1%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자치경찰지원과)
259,211 259,211 21,231 Δ237,980 Δ237,980 Δ91.8% Δ91.8%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총괄과)

0 0 29,477 29,477 29,477 100% 100%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협력과)

0 0 1,413 1,413 1,413 100% 100%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지원과)

0 0 4,531 4,531 4,531 100% 10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위약금(5천9백

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2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 기정 예산(5억8천만원) 대비 14.0% 증액된 6억 6천만원으로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세’ 4억원은(2024. 1. 29.교부)은 간주처리 하였음.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9,919 579,919 661,197 481,278 81,278 267.5% 14.0%

경상적
세 외
수 입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20,479 0 0 0% 0%

임시적
세 외
수 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9,440 159,440 159,440 0 0 0% 0%

위약금 0 0 58,998 58,998 58,998 100% 100%

지 방
교부세 특별교부세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보 전
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2,280 22,280 22,280 100% 100%

※ 간주처리 : 1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

으로 4억원임(제1차 간주처리(2024.1.29.).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 먼저, ‘위약금’은 한강순찰대 순찰정 건조 납품기한(’23.12.30.) 지연(납품

’24.3.13.)으로 지체상금(5천9백만원) 발생에 따른 것임.

< 한강순찰대 순찰정 계약 현황 등 >

- 다만, 올해도 한강순찰대 중형 순찰정 2정(예산 14억원)을 신규로 건조할

예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순찰정 건조 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등으로

납품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 품질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기대를 충족하는 순찰정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입

총       계 0 81,278 81,278

위약금 0 58,998 58,998
◦한강경찰대 순찰정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2,280 22,28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처리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과

- 계약현황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한강순찰대 
순찰정 구입

주식회사 
로○○○○○○○○○

996,600,000 ’23.12.30.

- 지체상금 내역

납품일 지체일수(일) 지체상금(원) 비고

’24.3.13 74 58,998,720
지체상금 = 계약금액 
×지체일수 × 0.080%
(물품의 제조‧구매)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천 2백만원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금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에 대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국고보조금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처리



○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

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71억 9백만원

으로 기정 예산 273억 1천 1백만원 대비 0.7% 감액하려는 것으로,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사업의 감액(2억3천8백만원) 1건과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3천5백만원) 1건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911,340 27,311,340 27,108,781 197,441 Δ202,559 0.7% Δ0.7%

행
정
관
리

소   계 26,911,340 26,911,340 26,708,781 Δ202,559 Δ202,559 Δ0.8% Δ0.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287,098 0 0 0% 0%

재무활동 0 0 35,421 35,421 35,421 100% 100%

사 업 비 26,624,242 26,624,242 26,386,262 Δ237,980 Δ237,980 Δ0.9% Δ0.9%

교  부  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가.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자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할 경우 ‘정산 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보조금 등 3천 5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259,211 56,652 Δ202,559

관광경찰대 운영 259,211 21,231 Δ237,980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전액 감액

∘사무관리비(151백만원→4백만원)
∘공공운영비(106백만원→17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3백만원→0원)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0 35,421 35,42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0원→35백만원)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지원과

(단위 : 천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
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행정안전부)에서 2년간(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8억 9천 3백만원 중 97.6%(집행액 8억7천1백만원)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 2천 9백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임.

< 2023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국비 집행실적 및 반납액 >
(단위: 천원)

○ 다음으로, 자치경찰협력과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과 자치경찰지원과의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기타 교통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은 2022년

자치경찰사무 예산 모두 정부(국고보조금)가 부담하여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백만원을

국고로 반납하려는 것임.

※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사업명
사업예산

(A=B+C+D)
집행액

(B)
이월액(C)

당기집행
잔액(D)

이자액
(E)

반납총액
(F=D+E)

집행률
(A/B,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892,963 871,952 0 21,011 8,466 29,477 97.6%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
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 명시 및 사고이월(2022회계연도→2023회계연도)된 국비 예산 집행 현황 등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공공
운영비

30,000 0 0 20,000 0
0

(10,000 
보조금 반납)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무
관리비

434,700 434,700 387,200 0 47,500
0

(400
보조금 반납)

기타 교통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391,376 390,531 345,031 0 45,500

0
(845 

보조금 반납)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
물품

취득비
1,221,000 1,134,129 813,251 0 320,878

0
(86,870 

보조금 반납)

▶ 이월사유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사업대상지 변경 및 자치구의 안전검사 선행에 따른 환경 조성 시기 지연

   ‧ 기타 교통활동 지원 : 음주측정기 가스용기 세트 조달구매 납품 시기 지연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 무인교통단속 장비 추가설치 시설공사 연도 내 완료 어려움

사 업 명 이 월 액 집행액 집행잔액(A) 발생이자(B)
반납총액

(A+B)
집행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20,000 18,731 1,269 143 1,412 93.6%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7,500 47,500 0 626 626 100%

기타 교통활동 지원 45,500 45,500 0 537 537 100%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320,878 320,878 0 3,367 3,367 100%

총 계 433,878 432,609 1,269 4,673 5,942 99.7%



-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2022년도에

‘국비보조금(2천만원)’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도 소액이지만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함)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은 관광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치안 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2억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경찰청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감액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하는 자치경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1,231 259,211 △237,980

사무관리비 4,415 150,632 △146,217

공공운영비 16,816 105,947 △89,131

자산및물품취득비 0 2,632 △2,632



○ 관광경찰대 개요 및 현황

- (주요임무) 명동 등 주요 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 순찰 등 치안활동 수행

※ 연혁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대통령 주재)시 논의(’13.07) 관광경찰대 발족(’13.10)

- (조직인력) 1대장(경정), 행정팀(4명)․순찰팀(3개팀, 54명) / 근무자 59명

- (시설현황) 총 13개소(본부 1개소, 거점시설 7개소, 개방형센터 5개소)

○ 최근 5년간 관광경찰대 센터별 신고 및 지원 현황

* 단속, 불편처리 유형별 현황(※ 센터별 통계 현황 없음)

구 분 총 계

단 속
불편
처리소계 택시

·콜밴
미신고
숙박업

상표법 호객
행위

기타*

’19년 76,735 984 76 618 4 7 279 75,751

’20년 23,884 376 22 208 146 23,508

’21년 15,571 1,318 1 602 715 14,253

’22년 56,778 2,295 1 538 0 0 1,756 54,483

’23년
1~8월

19,963 1,534 582 952 18,429

총 계 192,931 6,507 100 2,548 4 7 3,848 186,424

*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4-206면 재인용.

구 분 소재지 면적(평) 재산구분 건물구조
본 대 본 부 마포구 성산동 418 서울청 철골구조

거 점
(6개소)

인사동 종로구 안국동(안국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동대문 중구 광희동(동대문역사공원 내) 12 〃 역사내

남대문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경찰서 내 20 서울청 철골구조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이태원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홍 대 마포구 서교동 서교치안센터2층 12 〃 철골구조

강 남 강남구 대치동 청담치안센터 10 서울청 〃

개방형
센터

(5개소)

명 동(‘14년) 중구 명동 3.3 중 구 조립식건물

이태원(‘15년) 용산구 이태원동 3.3 용산구 〃

홍 대(‘20년) 마포구 서교동 8 마포구 〃

동대문(‘15년) 중구 을지로6가 6.3 중 구 〃

종 로(‘23년) 종로구 계동 6.3 종로구 〃



※ 관광경찰대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였음.1)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광경찰대는 ‘3천만 관광시대 서울 미래비전’(’23.9월)에 부응하여

서울시 관광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폐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인력배치에 대하여 자지경찰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적극적

으로 요구하였음(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경찰청에 제출, ’23.10.27.).

※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권한 없는 경찰청이 폐지한 것으로 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자치경찰권의 침해이며,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치경찰사무 담당조직을 변경․폐지

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였음.

※ 2023년 10월 일부개정․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12호,

일부개정 2023.10.17., 시행 2023.10.30.)는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

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1)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훈령 제373호, 2024.1.19.)에서 관광

경찰대는 삭제되었고, 신설된 기동순찰대에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순찰 및 대응활동을 분장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
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
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밖에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등일반적인
출동이어려운특정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위한경찰대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서울

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음.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

으로 개정은 자치경찰제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자치경찰차장’ 폐지로 1개

조직(범죄예방대응부)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조직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

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실무협의 및 임용권 행사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아울러, ｢경찰법｣ 제35조제1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건의 등 제도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외국 관광객들의 바가지․강매 등 문제를 해결

해오던 서울 관광경찰대가 올 초 폐지되면서 경찰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2)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강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2) 한국경제, “명동에 화장품 사러 갔다가 ‘날벼락’ … “나라망신” 시끌”, 2024년 5월 21일자 참조.

   (최종방문  2024년 6월 3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1263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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